
제규칙 제안서

 

1. 규정명: 

 가. ｢원격수업기반 학적자료 관리 규칙｣
 나. ｢원격수업기반 콘텐츠 운영․관리 규칙｣

2. 정비 사유

 가.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문 현행화

 나. 이론 및 실습(실기)과목의 시수를 반영한 “콘텐츠 분량”으로 개정

3. 주요내용

  가. 제3조(문서의 종류 및 보존기간)의 조문내용이 별표와 중복되어 해당 조문에서 삭제하고, 학적관련 

자료 등을 학습관리시스템 DB로 저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

  나. 이론 및 실습(실기) 과목을 포괄하는 “학점당” 기준으로 콘텐츠 분량 개정

4. 토의과제

  해당사항 없음

5. 참고사항

  가. 신구조문 대비표

  나. ｢원격수업기반 학적자료 관리 규칙｣, ｢원격수업기반 콘텐츠 운영․관리 규칙｣ 개정 전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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